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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국내외적으로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논의는, 프로그램이 저작물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관한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되는 프로그램의 표현이 어디까지 인

정되는가에 관한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범위, 특히 프로그램코드의 구조, 흐름, 배열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최근에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화면에 나

타나는 그림이나 메뉴가 어느 정도로 보호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로 그 논의중심

이 바뀌어왔다. 영미에서 최근에는 이러한 프로그램화면의 보호범위에 관한 분쟁과 판례 그

리고 그에 대한 논의 및 판례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화면은 프로그램과 그 이용

자를 연결지어 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interfaces)인데, 컴퓨터 및 프로그램의 호환성

(interoperability)을 좌우하는 여타의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와 함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

였다.

컴퓨터 인터페이스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용자의 사이에 상호교환, 상

호연결 및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인터페이스는 하드웨어업체와 소프트웨어업

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컴퓨터와 호환성

이 있는 컴퓨터를 제조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컴퓨터에 응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인터페이스에 기초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그 이용자를 연결지어 주는 메뉴화면도 하

나의 인터페이스로써 이용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용자들은 동일한 메뉴화면을 유

지하고 싶어하고 메뉴화면의 표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저작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최근에 컴퓨터프로

그램의 보호범위와 관련해서 어려운 논점의 하나가 되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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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터페이스를 처음으로 개발한 자는 자신의 인터페이스의 되도록 많은 요소에 대해서 저

작권에 의해서 보호받기를 바라는 반면, 후발 개발업자들은 기존 인터페이스의 되도록 많은 

요소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용자들도 인터페이스의 동일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인터페이스를 둘러싼 이와 같은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대

한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인터페이스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모두 인터페이스의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의 메뉴화면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전자오락용프로그램의 화면도 프로그램과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인터페이스의 하나이지만 상당한 예술성과 창작성이 가미된 전자오락

화면들은 통상의 문예저작물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터페이스로서의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

가 없다.주1) 어려운 문제는 전자오락 이외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메뉴화면, 특히 

메뉴화면 가운데 일정한 명령어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그림이라든지 또는 명령어 약자 등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메뉴화면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에게 나타나는 당해 프로그램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를 "Look 

and Feel"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판례와 학설이 많이 나와 있다. 인터페이스가 한국과 일

본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언어"또는 "규약"에 해당되는 한도

에서 저작권보호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규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

터페이스의 저작권보호범위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될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 

참고로 해야 할 점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독일에서의 인터페이스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창작성 요건이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유럽공동체지침은 창작성에 관한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즉, 유럽공동체지침은 저

작권보호가 프로그램의 표현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의 기초를 이

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에는 저작권보호가 미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더 나아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의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에 보호되고 

이러한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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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외의 어떠한 다른 기준도 보호요건의 판단에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주2) 인터페이스의 보호 여부 또는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유럽공동체지침의 이

러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및 창작성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를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것인 데 반하여, 창작성요건은 특히 독일에서와 같이 아주 높은 수준의 창작성요건을 요

구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공동체차원에

서 방지하고 공동체 전체에 걸쳐서 창작성기준을 다소나마 통일시켜 보기 위하여 마련된 것

이다. 독일법원은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해 왔고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해서

도 통상적인 프로그램수준을 뛰어넘어서 명백히 뛰어난 창작성을 갖춘 컴퓨터프로그램만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지만, 유럽공동체지침이 마련됨으로써 독

일저작권법도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 개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질적인 기준이나 미학적인 기준이 적용되어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

백히 규정하게 된 것이다.주3) 이러한 독일연방저작권법 개정에 따라서 창작성기준이 낮아

진 것이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서도 방론으로서나마 확인된 바도 있다.주4) 창작성기준이 낮

아졌다고 해서 모든 인터페이스 또는 모든 메뉴화면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극히 

사소한 변경이나 추가만으로는 창작적인 것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메뉴화면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메뉴화면의 저작권법적 보호가 인정된 

최초의 사건으로 "Betriebsratsprogramm"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피고 프로그램

은 모두 노동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언어는 각각 dBASE

와 Clipper라고 하는 상이한 언어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복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 많은 논란

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만하임 지방법원은 양 프로그램의 주메뉴화면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화면이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화면의 유사성이 바로 프로그램의 복제 사실

에 대한 간접증거가 된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맡은 칼스루에주 고등법원은 화면의 유사성이 프로그램 복제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가 된다고 한 지방법원의 판시에는 반대하면서도, 메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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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체가 프로그램의 표현이고 그러한 표현방법에 많은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

제로 하여 메뉴화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 즉, 초기의 주메뉴화면은 노동자위원회 조직과 프로그램기능에 비추어 다양한 표현

선택의 여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권보호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계속 이어지는 화면은 프로그램의 표현으로서 표현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된다고 전제하면서 동 메뉴화면의 유사성은 프로그램저작권침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된 것이다.주5)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주메뉴화면뿐만 아니라 계

속 이어지는 화면들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그에 대한 저작권보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

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주6) 

Ⅲ. 영국에서의 인터페이스 

영국의 프로그램업자들도,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규모의 선

발업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컴퓨터 및 프로그램과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또한 거의 표준화되다시피한 미국 프로그램의 메뉴화면과 전혀 상이한 메뉴화면을 새로 개

발해 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인터페이스 및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보호범

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페이스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메뉴화면의 

보호범위와 관련해서 우선 논의되는 것은, 메뉴화면을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코드에 대한 저

작권이 메뉴화면에까지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메뉴화면의 특정의 그림이나 약어를 만들

어 내는 프로그램코드도 하나가 아니고 프로그램업자에 따라서 상이한 코드로 동일한 그림

이나 약어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코드에 대한 저작권이 메뉴화면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이 반드시 프

로그램코드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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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화면도 다른 인터페이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은 메뉴화면의 각 요소들의 표준화

를 요구하고, 후발 개발업자들은 기존 메뉴화면의 여러 가지 그림과 약어들이 특정명령어의 

통상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독창성이나 창작성(originality)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유로이 이

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특정메뉴화면에 익숙해지

면 상이한 메뉴화면을 배우는데 또 다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프로그램



업자의 입장에서도,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메뉴화면의 통상적

인 그림이나 표현은 자유로이 이용해야 할 것이고 메뉴화면의 기타의 요소에 있어서도 극히 

제한된 범위의 독창성이나 창작성만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주8) 따라서, 메뉴화면에 대

해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보호를 인정하면, 후발 개발업자가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해서 시장에 침투해 들어가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시장에서의 경쟁이 현

저히 저해되고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주9) 

타인의 메뉴화면을 아무런 수정 없이 똑같이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만, 인터

페이스로서의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이 통상의 문예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다 좁은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주10) 문예저작물의 경우에는 넓은 범위의 다양한 표현이 

발휘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인터페이스는 소위 기능적 

저작물(functional works)이고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메뉴화면의 경우에는 표현방법

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British Leyland v. Amstrong Patents, Ltd주11) 에서 영

국대법원은 기능저작물의 하나인 자동차부품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동차부품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면 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 경쟁 및 산업발전이 커다란 저해를 받는다. 

따라서, 프로그램산업에서의 경쟁을 높이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로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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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된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Ⅳ. Richardson사건 

영국의 지방법원 지적소유권 담당부(the Chancery Court of the English High Court of 

Justice)가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non-literal program elements) 특히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호범위 또는 유사성의 판단을 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John Richardson 

Computers, Ltd. v. Flanders, and Chemtec, Ltd.주12) 사건이다. 하지만, 그 판결문의 내

용은 많지만 그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유럽공동체지침과 영국에서의 동 지침 시행

에 관련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

는 호환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원이 Computer Associates사건에서의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강

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호환성에 관한 논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Richardson사건의 담당법원이 Computer Associates판결에서의 방법론과 보호범

위에 관한 판단을 원용하려고 한 사실은 영국의 법원 역시 그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유럽

공동체지침의 제1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인터페이스 사양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없다는 

제2순회항소법원의 판결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

나 1년 후에 다른 영국법원은 "상세한"아이디어는 영국의 저작권법리상 보호가능하다는 근

거를 들어 Computer Associates사건의 판단을 적용하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였지

만, 이와 같은 해석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유럽공동체지침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1. 사실관계



Richardson사건에서 원고인 John Richardson Computers, Ltd.( "JRC")는 1982년 영국의 

약사들이 그 조제한 약에 레이블을 붙이고 재고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Video Genie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설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JRC의 피용인인 피고 

Flanders에 의하여 다른 컴퓨터(6502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BBC 미니 컴퓨터)에서

도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다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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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작되기도 하였다.

1987년 JRC를 떠난 Flanders는 아일랜드시장에서 IBM PC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고안된 

Pharm-Assist라는 이름의 약국 레이블작성 및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Quick Basic으로 작성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JRC의 BBC 프로그램과는 상당히 달랐다. 

왜냐하면 영국과 아일랜드의 약국시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가 이 프로그램은 

IBM PC의 상당히 강력한 성능과 향상된 특징들을 활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Flanders

는 1988년 아일랜드에서 Pharm-Assist 프로그램을 시판하였다. Flanders는 JRC에게 영국

시장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시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JRC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Flanders는 영국에서의 시판을 위하여 Chemtec, Ltd.를 설립하였다. JRC는 1990년 

Flanders와 Chemtec, Ltd.사가 BBC 프로그램에 대한 JRC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

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비문자적 요소의 침해 주장에 대한 접근방법

JRC는 BBC와 Chemtec 프로그램 사이의 소스 코드상의 유사성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

다. 오히려 JRC는 비문자적 요소에 관한 유사성을 주장하였는데 즉 원고는 피고가 BBC 프

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를 복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채택되어져야 할 접근방법을 규율하는 어떠한 영국법(판례)도 없

는 상황에서 법원은 미국법(판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법원은 먼저 Whelan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Whelan Associates, Inc. v. Jaslow Dental Lab., Inc.주13) 사건에서 제3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은 "구조, 배열 및 흐름"등도 보호하는 것이고 단순히 프로그램의 문

자적 부분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인정하였다. Whelan사건에서 미국연방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이란 오직 하나의 아이디어, 

즉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 기능인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부

분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Richardson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곧이어 Whelan판결을 무력하게 만든 Computer 

Associates사건도 자세히 평가하고 있다. Computer Associates v. Altai주14) 사건에서 미

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이 컴퓨터프로그램의 비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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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는 Whelan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다양한 하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진 것이고 이러한 하부프로그램의 구체적 표현이 저작권

법의 보호대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에 대한 표현부분을 침해한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위 "3단

계의 추상화-여과-비교"의 기준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미국 판례의 검토에 기초하여, Richardson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저작권이란 프로그



램의 소스코드의 문자적 요소를 넘어 비문자적 요소에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만일 Flanders가 BBC 프로그램의 요소를 복제했다고 판단되면 Computer 

Associates의 분석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유사성의 분석

비문자적 요소의 복제가 문제된 사건에서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미

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Richardson사건을 담당한 영국법원은 사실관게를 분석 평

가했다. 먼저 두 프로그램 사이에 "객관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법원은 문제된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 구성요소로 해체하여 17가지 객관적 유사성을 확인하

였다.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 유사성이 복제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법원은 

Flanders가 BBC 프로그램을 복제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는 BBC 프로그램

에 대한 접근 없이 Chemtec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은 Flanders가 "모든 추상화 단계에 있어서 BBC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러한 지식을 복제에 이를 정도로 이용하였을 수

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유사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법원은 BBC 프로그램의 "실질적 부분"또는 "

중요한 부분"의 복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법원은 그 부분이 실질적

인 부분인지 여부는 그 양보다는 그 질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

은 창작성이라는 기준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라는 기준이, 객관적 유사성의 질적 판단 

또는 복제되었다고 말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실질적 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한 기

준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객관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17개의 요소에 대한 보호가능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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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법원은 명시적으로 융합의 법리(merger doctrine)를 언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아이디어와 그 표현이 융합되어지기 때문에 몇 개의 요소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

였다. 예컨대, 문제된 프로그램들에서 날짜의 입력 절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표현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즉, 날짜를 입력하는 프로그램 요소를 만드는 경우

에, 그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점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레이블 입력절차에 관하여 법원은 그 유사성은 매우 제한된 대안 사이의 상식적 선택에 기

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스크린에 최소재고량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 또

는 이를 레이블에 출력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아이디어가 

표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보

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끝으로 법원은 두 개의 프로그램의 재고관리의 성능

은 거의 같은 기능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지만 관련된 코드의 복제는 입증되

지 않았고 그 구조나 조직의 유사성에 관해서도 날짜입력이나 레이블 출력에 관한 판단과 

마찬가지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법원은 17개 

중 14개의 요소를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로서 걸러냈다. 나머지 3개의 요소는 줄편집기, 수

정 루틴, 그리고 약복용량 지시코드로서 이는 BBC 프로그램의 실질적 부분에 대한 복제의 

결과라고 하였다.

법원은 14개의 유사한 요소는 그 자체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조합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가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표절자는 편집물의 저작권을, 

별개로 보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이들의 전체적 구성을 함께 복제하는 경

우에 이에 대한 침해를 행하게 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그 표절자가 편집물의 상당부분을 취

한 결과 편집자의 노력과 기술의 소산인 실질적인 부분을 취한 것이 되었는지 여부가 된다. 

즉, 구성부분의 선택과 배열 기타 편집물에서 저작권을 야기시키는 요소 등이 그것이다."

법원은 BBC 프로그램의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이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당해 프로그램에서의 작가의 노력과 기술은, 특정요소를 선택하여 전체적인 조합을 

이룬 그 선택이나 특정순서로의 배열에 있다기보다는 그 구성요소 자체의 고안에 있다는 것

이다. 결국 법원은 비록 분명 그것이 노예적 복제(literal copying)가 아니고 적은 부분에서

의 상당히 작은 침해였음에도 불구하고 BBC 프로그램에서의 JCR의 저작권의 다소의 침해

가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침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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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ichardson판결의 의미

Richardson판결은 몇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Computer Associates의 

판결이 보호범위와 침해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 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Richardson사건을 담당한 영국법원이 비록 Computer Associates 추상화-여과-비

교의 기준을 그대로 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인

터페이스(user interfaces)를 그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각각의 요소가 개별적으로나 집합적

으로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참고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Richardson의 법원이 Computer Associates판결에서 제시된 침해판단기준

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실은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Computer Associates판결이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보호론자의 비

판이 설득력 없음을 잘 보여 준 결과로 되었다.

두 번째, 어떠한 영국의 법원도 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인정한 적

이 없었다는 점이다. Richardson사건의 법원은 영국 저작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보호를 미

국의 그것과 더욱 가깝게 하였다. 특히, 영국 법원은 비문자적 요소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Computer Associates판결을 적용함으로써 영국법을 미국법에 더욱 가깝게 만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를 여과함에 있어서 아이디어/표현 융합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이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영국 법

원이 Computer Associates판결 또는 여과기준을 원용하는 선례를 보임으로써, 인터페이스 

사양의 보호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장래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유럽

공동체지침의 제1조 제2항을 마찬가지로 해석·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점이다.

다만, 동 판결에서 약간 모순되어 보이는 점으로는, 화면표시(screen display)는 그자체로 

어문저작물이 아니고 따라서 화면표시는 본 사건에서는 관련저작권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여 주는 한도에서만 고려되어질 뿐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동 판

결문의 후반부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명백히 모

순된다. 사실, 법원은 화면표시와 같은 프로그램의 외부적 특징에만 그 관심을 집중하고 있

다. 결코 내부의 프로그램 코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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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BCOS Computers, Ltd. v. Barclays Mercantile주15) 

Richardson판결이 있은 지 1년 후 어떤 사건에서 다른 영국 법원이 영국저작권법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상당히 다르다는 근거로 Computer Associates의 법리를 배척한 사례가 있다. 

IBCOS Computers, Ltd. v. Barclays Mercantile주16)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Agricultural Dealer System(ADS)를 개발한 회사의 조합원이었다. 이는 농기계 판매상의 

일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였다. 피고는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팔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

였으며 ADS와 경쟁관계에 있는 Unicorn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판하기 시작하였다. 법원은 

양 프로그램 사이에 코드나 구조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를 볼 때 이러

한 판단이 추상화의 낮은 단계에서의 유사성에 기초했다면 법원의 침해 인정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Jacob 판사가 판결문에서 제시한 저작권 법리는 

Richardson의 그것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

법에 관하여 Jacob판사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독창적인 저작물이 이를 

내재하고 있더라도 단순한 아이디어의 채택은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구체화된다면 저작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하여 Jacob 판사가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관하여는 아이

디어/표현 융합(merger of idea and expression)의 법리를 배척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명

백히 미국저작권법리와 영국 저작권법리를 구분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저작권법은 영국의 

그것과 같지 아니한데 특히 미국저작권법은 기능성이 중요시되는 소위 기능적 저작물

(functional works)의 보호에 인색하지만 영국저작권법은 관대하기 때문이다. 그는 영국저

작권법은 미국저작권법 제102조 제b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영국 

법원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관한 Baker v. Selden의 판결과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가능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저작권을 배제하기 위한 상당한 노

력을 하고 있는 반면 영국 법원은 저작권에 의하여 기능성까지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Richardson건에서 미국의 판례와 Computer Associates에서 영향받은 Ferris 판사보

와 견해를 달리했다. 즉 그는 미국 판례법을 통하는 것이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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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고 보지 않았고, 영국저작권법이 단순한 일반적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은 보호

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detailed idea)의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해석된다고 한다. 영

국이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유럽공동체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법안을 기안한 통상산업부

(DTI)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영국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의 하나라는 근거에 기초하여 동 

지침 제1조 제2항이 삽입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분명히 Jacob 판사와 DTI는 영국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의 이해에 있어서 Richardson법원과 매우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

던 것이다.

Ⅴ. 유럽공동체지침 



영국을 비롯한 유럽공동체회원국들은 유럽공동체지침(Directives)주17) 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국내법화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에 관해서도 1991년 5월 14일

에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영국 저작권법도 그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지침"(the EC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이하에서는 "프로그램지침"이라고 약칭함)은 2

년 이상에 걸쳐서 그에 관한 수많은 토론과 관련이익단체들의 로비활동의 결과로서 만들어

진 것이고 공동체회원국들은 1993년 1월 1일까지 그 내용을 국내법화할 의무를 가지고 있

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지침은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도 언급될 가치가 있다. 프로그램지침은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언어와 해

법 및 규약이 당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한도에서 

그러한 원칙들과 아이디어는 본 지침하에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나아가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과 아이디어도 본 지침하에서 저작

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18) 프로그램언어와 해법 및 규약의 보

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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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둔 점은 한국과 일본에서와 유사하지만, 프로그램지침하에서는 

프로그램언어와 해법 및 규약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모두 저작권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한도에서만 저작권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지침이 과연 프로그램언어와 해법 및 규약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관한 보호범위를 좁힌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

인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보호범위는 특히 호환성 확보를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유럽공동체지침은 더 나아가,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칙들을 파악하고 그럼

으로써 당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관찰, 연구 및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는 저작

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거나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등의 일시적 복제와 저장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주19) 또한 이와 같이 호환성 확보를 위한 리버스엔지니어

링을 허용하기 위해서 법정된 저작권제한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배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0) 그러나,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의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파악을 위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복제와 변환(원시코드로의 변환)을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도 할 수 있다고 프로그램지침은 규정하고 있다.주21) 프로그램이 목적코드(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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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s)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의 호환성에 관한 정보가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원시코드로 변환해서 분석 연구해 보아야, 호

환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에서 저작권의 제한이 인정된 것이

다. 호환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 자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표현"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아닌 한 기존의 프로그램과 경쟁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

에,주22) 리버스엔지니어링을 위해서 프로그램지침에 인정된 저작권 제한은 획기적인 규정

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저작권 제한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프로그램 사용자가 호환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이 이미 그들의 인터페이스 등과 같이 호환성에 관한 정보를 사용안

내서 등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알린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와 변환과 

같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주23)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관한 이러한 프로그

램지침은 결과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에게 그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를 공

개하도록 유도할 것이고, 인터페이스에 관한 공개된 정보에 입각해서, 공동체 단일시장

(single market) 내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터페이스, 예컨대 편리한 입력명령어

(input-command language)주24) 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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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 에로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주26) 이것은 일반적으

로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표현만을 보호할 뿐이고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리의 반영이기도 하고, 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기초가 

되고 있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저작권의 남용에 해당되고 독점금지법

에도 반한다는 최근 판례주27) 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Ⅵ. 미국에서의 인터페이스 

미국에서도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관한 논의가 완성하고 특히 프로그램사용자와 프로그

램과를 연결지어 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관한 판례도 많이 나와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하나로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 정리, 처리, 저장 및 출

력하기 위한 '일정한 자판조작과 간략한 명령어'로 구성된 입력명령어들을 들 수 있는데, 이

러한 입력명령어(input-command language)가 어느 정도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

는지가 최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미국의 판례들은 상충된 견해들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Lotus Development Corp. v. Paperback Software Int'l주28) 사건에서 관할 연방

지방법원은 Lotus 1-2-3의 입력명령어와는 상이한 표현의 입력명령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제된 Lotus 1-2-3의 입력명령어는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

램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Lotus판결과는 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판례도 있다. 예컨대, Ashton-Tate Corp. v. Ross주

29) 사건에서 유명한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 dBASE를 개발한 Ashton-Tate는 자신의 프로

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Ross가 제안한 입력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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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고, Ross는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정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Ashton-Tate는 Ross가 제공한 입력명령어가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

는 프로그램표현이 아니라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아이디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Ross는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고, 미연방항소법원은 

Ashton-Tate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Ashton-Tate Corp. v. Fox Software, Inc.주

30) 사건에서 원고 Ashton-Tate는 피고 Fox가 원고프로그램의 입력명령어를 모방해서 자

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이 오래 전에 Jet 

Propulsion실험실에 의해서 개발되어 이미 공유화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

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개시하지 아니한 채로 저작권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의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원고가 자신의 저작권 

범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개시하지 아니한 채로 저작권등록을 하

였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권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들 두 판례가 입력명령어의 보호범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공동저작물의 성립 부인 또는 저작권등록의 무효를 통해서 간

접적으로만 입력명령어의 저작물성 또는 그 보호범위를 다루고 있지만, 앞에서 본 Lotus판

결과는 전혀 달리, 저작권법에 의한 입력명령어의 보호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프로그램언어’는 "프로그램을 표현

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바,주31) 입력명령어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언어라고 볼 수 있는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이다.

(1) 메뉴화면 

최근 많이 문제되어 온 메뉴화면의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어지고 판례도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Broderbund Software, Inc. v. Unison World, Inc.주

32) 는 컴퓨터의 메뉴화면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깊이 있게 다룬 

최초의 판결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Pixellit사는 greeting card를 작성하는 print shop 컴

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공동원고 Broderbund는 이 프린트숍 

프로그램의 독점적 사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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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exclusive license)을 얻어서 그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 프린트숍 프로그램은 곧 

이어 애플 컴퓨터용의 프린트숍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커다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피

고 Unison World는 원고의 프린트숍 프로그램을 IBM컴퓨터기종에 맞도록 개발하기 위하

여 원고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프로그램개발 담당자는 원고가 제공

한 프린트숍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지만 독자적으로 IBM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rintmaster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하

였다.

프린트마스터는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지만, 프린트숍 프로그램의 메뉴화면과 아주 유

사한 메뉴화면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는 메뉴화면에서의 표현이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서의 특징으로 인하여 아이디어와 구별되기 어렵고 표현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의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인정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다. 피고가 원용한 소위 아

이디어/표현 융합이론(merger doctrine)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경쟁사들의 프로그램이 아

이디어는 똑같으면서 전혀 다른 표현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반박하였고, 법원

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특히, 법원은 Whelan Associates, Inc. v. 

Jaslow Dental Laboratory주33) 판결을 원용하면서, 원피고의 프로그램 메뉴화면들이 완전

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메뉴화면의 전체적 구조, 순서 및 배열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작권침

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Broderbund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프로그램의 원시코드(source code)까지 참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원고도 자신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었고 오직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은 프로

그램 자체에 대한 저작권과 그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이 각각 별개의 것임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이용되는 일련의 명령의 집합이

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프로그램코드의 범위를 넘어서 그의 

메뉴화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성문법적 근거는 없다.

저작권법에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과 그것이 만들어 낸 메뉴화면이 별개의 저작물이라는 점

을 부인하는 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킨 Whelan주34) 판결을 비롯한 기존의 판례에도 반하

는 것이다. Whelan사건에서 법원은 메뉴화면의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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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무단복제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증거는 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프로그램은 그

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과는 다른 별개의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된다

고 판시했다.주35) 상이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동일한 메뉴화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

에 메뉴화면의 동일성이 반드시 프로그램이 무단복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과

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Digital Communications Associates v. Softklone Distributing 

Corp.주36) 판결에서 명백히 판시되었다. 전술한 Broderbund v. Unison주37) 판결은 컴퓨

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 당해 프로그램의 메뉴화면의 구조, 순서, 배열에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결인 데 반해서, Digital Communications 

Associations, Inc. v. SoftKlone Distributing Corp.주38) 에서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 당해 프로그ㄹ의 메뉴화면에까지 당연히 효력을 미치는 것

은 아니라고 하면서 Broderbund판결과 상이한 입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Digital v. 

SoftKlone판결은 메뉴화면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해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결과에 있어서는 Broderbund판결과 같

이하고 있다.

Digital v. SoftKlone사건에서 원고 Digital은 컴퓨터시장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데이터통

신프로그램 "Crosstalk"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당해 프로그램의 주메뉴화면은 "프

로그램용어의 편집저작물"로서 그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등록도 되어 있었는데, 피고 

SoftKlone측은 시판중인 원고의 크로스토크프로그램의 주메뉴화면은 저작권보호대상이 아

니라고 하는 변호사 조언을 토대로 하여 원고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을 갖고 동 프로그램의 

주메뉴화면을 사용하여 새로이 제작한 Mirror라고 하는 통신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 크로

스토크의 주메뉴화면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설사 주메뉴화면이 저작물

에 해당되더라도 원고가 당해 주메뉴화면에 저작권의 표시(copyright notice)를 붙이지 않

았기 때문에 공유(public domain)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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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동 주메뉴화면의 윗쪽에 파라미터 또는 명령어가 

열기되어 있고 그 기능별로 그룹화되어 있으며, 각 파라미터 또는 명령어의 우측에는 프로

그램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숫자 또는 문자로 쓰여진 값이 표시되어 있어서 동 숫자를 통

하여 다른 컴퓨터와 통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동 숫자나 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바,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우선 주메뉴화면의 저작



물성에 관해서, 프로그래머에 의한 상당한 창작적 산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어야 할 일종

의 편집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program code의 복제가 없더라도 주

메뉴화면의 복제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저작권표시에 

관해서는, 원고가 주메뉴화면에는 저작권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시작하

면 주메뉴화면이 나오기 이전단계의 초기화면에서 자작권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주메뉴화면

을 복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메뉴화면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한 

것이라고 판시되었다. 더 나아가 연방지방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의 주메뉴화면이 원고의 그

것과 그 배열과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다.

SoftKlone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Broderbund판결과는 상이한 이론구성을 택하고 있다. 즉, 메뉴화면이 프로그램코드를 완성

하기 훨씬 이전에 도안되는 것이 보통이고 메뉴화면이 프로그램코드의 복제물이라거나 개변

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코드에 대한 저작권이 메뉴화면에까

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Manufacturers Technologies, Inc. 

v. CAMS, Inc.주39) 에서 컴퓨터프로그램과 그 메뉴화면에 대해서 단일의 저작권등록만이 

이루어져 있는데, 법원은 그 단일의 등록을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메뉴화면을 위해서 한 별도의 두 개의 저작권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했다.

(2) 판례분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oftKlone사건에서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과 그 메뉴

화면에 대한 저작권이 별개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Broderbund사건에서처럼 메뉴화면

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있음을 인정한 점에서는 SoftKlone판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두 사건에서의 법원은 모두 메뉴화면이 프로그램과 그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인터페이스

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Broderbund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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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 프로그램의 메뉴화면은 어른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페이스인 데 반해서 피고 프로그

램의 메뉴화면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고, 두 메뉴화

면 사이의 유사성이 반드시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는 것은 메뉴화면의 인터

페이스로서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들은 꼭같이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정보나 명령들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도록 도와 

주는 매체이고, 따라서 그러한 인터페이스는 극히 유사한 명령어를 포함하고 유사하게 구성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로, 10여년 전에 나온 판결 Synercom Tech., Inc. v. Univ. 

Computing Co.주40) 에서,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시키는 양식을 담은 카드는 정보입력을 

위한 매체로서의 기능으로 인해서 그 표현방법에 커다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카드에 대한 저작권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된 바 있다. 메뉴화면

도 컴퓨터에 일정한 정보를 입력시키기 위한 매체인 점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Synercom판결은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메뉴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복제한 경우에는 물론 그 메뉴화면에 대한 저작권의 침



해에 해당됨이 명백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메뉴화면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많이 발휘

된 부분에 대해서 그 표현방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모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

한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주41) 이러한 맥락에서 특기해야 할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CAMS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메뉴화면에 있어서 커서(Cursor)를 움직이기 위

해서 선택한 명령어들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부인했다. 표현방법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소위 기능적 저작물(functional works)의 경우에는 저작권보호가 원천적으로 부인될 수 있

음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판례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메뉴화면의 저작권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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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기존 판례는 프로그램 개발업자에게 투자회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프로그램개발에 투자

하고자 하는 개인적 의욕을 고취하는 데 그칠 뿐이고, 프로그램산업전체의 기술발전에 오히

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의 메뉴화면에 관한 상이한 표

현방법은 없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메뉴화면에 대해서 

넓은 범위의 저작권보호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메뉴화면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선발 프로그램업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는 반면, 기존의 며뉴화면에 의존해야 하는 후발 프로그램업자는 자신의 독

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어 프로그램시장에서의 경쟁이 크게 

제한된다.주42) 예컨대, 위에서 살펴본 Broderbund사건에서 Apple기종의 컴퓨터에 이용되

는 원고의 메뉴화면에 저작권보호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한 결과, 피고가 IBM 기종의 컴퓨

터에 이용될 프로그램과 그 메뉴화면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기술적 기여가 저

지되어 버렸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SoftKlone사건에서, 원고의 메뉴화면에 나오는 명령어

의 약자들은 후발 프로그램업자들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프로그램

산업에서의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고 프로그램이용자들도 명령어 약자들의 표준화로 인해서 

이용이 훨씬 용이해진다고 하겠다.주43) 

메뉴화면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저작권보호의 악영향, 특히 경쟁제한적 효과는 그 

후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한 과보호 경향의 판결들에 영향을 받아서, 유명한 맥킨토

시 컴퓨터 메뉴화면을 개발한 Apple과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업자들은 그들의 소규모 경쟁

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로그램업계의 압도적인 견해는 그

들 침해소송이 관련시장에서의 기존의 경쟁을 없애고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한 공작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주44) 이들 소송에서 선발 프로그램업자인 원고들은 자신

의 메뉴화면에 대해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저작권보호를 주장하고 있어서, 법원으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 원고들이 오랜 시간

을 소요하는 소송을 견뎌냄으로써 승소하고 후발 프로그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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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쟁을 물리치며, 관련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

다. 메뉴화면의 저작권보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가 특허권에서와

는 달리 메뉴화면에 대한 아무런 심사도 없이 보호가 시작되고 저자의 사후 50년까지 그 

보호가 계속된다는 점에 그 독점의 커다란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Ⅶ. Lotus v. Borland사건 

최근의 판결로서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은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ational, Inc.주45) 판결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제1순회항소법원은 Lotus의 명령어구조는 "조작의 방법(method of operation)"에 불과

한 것으로 저작물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과 그 보호범위

에 커다란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다.

1. 사실관계

Lotus사와 Borland사 사이의 분쟁은 컴퓨터용 표계산프로그램(electronic speadsheets)에 

관한 것이다. Lotus사는 "Lotus 1-2-3"이라는 이름의 표계산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Borland사는 "Quattro"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컴퓨터용 표계산프로그램은 보

통의 손으로 작성하는 표계산장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로 하여금 수치데이터를 정리·조작하

고 간결히 정리된 형식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Lotus 

1-2-3은 행(rows)과 열(columns)로 구성된 격자를 컴퓨터모니터의 화면에 표시하고, 그러

한 행의 왼쪽 끝부분에는 일련번호가 그리고 열의 위쪽 끝부분에는 영문 알파벳이 순서대로 

매겨져 있다. 각각의 행과 열이 교차되는 부분에는 데이터가 기입되는 공간인 셀(cell)이 만

들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사용자는 일련의 "메뉴명령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조작 및 통

제할 수 있다. 예컨대, 메뉴명령어들인 "copy," "print"및 "quit"등은 모두 당해 명령어에 의

하여 수행되어지는 특정 '기능'들을 정의하고 있다. 메뉴에 의해 조종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려면 이용자는 원하는 메뉴명령어를 하이라이트시켜서 선택함으로써 명령하거나 또는 당

해 명령어의 영어단어에 상당하는 문자키를 모두 입력(타이핑)하여 명령하는 방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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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Lotus 1-2-3 프로그램은 또한 이용자 자신의 "매크로 언어"를 만들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는 여러 개의 명령어 키들을 간략한 키조작으로 단축시켜 주는 기능을 제공한

다.

Quttro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Lotus모방형 인터페이스(Lotus Emulation Interface)"를 포

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Quattro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화면에 Lotus의 메뉴명령어를 볼 

수 있게 해 주어서 마치 Lotus 1-2-3을 이용하는 것처럼 Quattro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즉, Quttro 이용자는 하나의 표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두 가지의 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바, 그 하나는 Borland사가 디자인한 메뉴명령어에 따라서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

나는 Lotus 1-2-3의 명령어구조를 토대로 하면서 Borland사의 명령어가 보충되어 있는 방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Borland는 자사제품과 Lotus 1-2-3과의 부분적인 호환

성은 Quattro의 "Key Reader"기능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 기능의 특징은 화면표시, 기능조

작 및 매크로수행 등에 관한 Quattro의 메뉴를 이용함과 동시에 Lotus 1-2-3의 사용을 위

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매크로를 Quattro에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이

러한 방법으로 전에 Lotus 1-2-3을 사용했던 이용자라고 해도 Quattro 프로그램을 사용함

에 있어서 기존에 정의해 둔 매크로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Lotus모방형 

인터페이스"가 화면에 직접적으로 메뉴명령어를 보여 주는 형식과 달리, "Key Reader"는, 

화면상에 Lotus 1-2-3의 메뉴명령어구조를 표시함이 없이 단순한 매크로 인터페이스로서



만 작동할 뿐이다. 따라서 Quattro의 이용자가 Lotus 1-2-3 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체 저장된 Lotus 1-2-3 메뉴구조를 그 매크로의 번역수행을 위해 그때그

때 참조 내지 분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지방법원의 판결

연방지방법원판사 Keeton은 Lotus 1-2-3 메뉴명령어와 메뉴명령어구조는 "보호가능한 표

현의 요소(elements of protectable expression)"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2순회

항소법원의 Computer Assoc. Int'l, Inc. v. Altai, Inc.주46) 판결에서 이미 "추상화

(abstraction)-여과(filtration)-비교(comparison)"의 기준이 채택되어진 바 있는데, Keeton 

판사의 판시의 핵심은 바로 그러한 기준을 따른 것이다. 실제로 Keeton 판사는 자신이 채

택한 기준이 바로 제2순회항소법원의 기준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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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추상화"의 문제에 관하여 Keeton 판사는 Lotus 1-2-3 프로그램의 "Idea"부분을 

공식화하여 표현하는 서로 대체가능한 방법들을 예시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Lotu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메뉴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각각의 메뉴는 10개 남짓의 

명령어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주메뉴가 뿌리 내지 몸통을 이루어 하위메뉴가 상위메뉴에

서 갈라져 나오는 방식으로 나무구조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 하위메뉴는 각각의 상위메뉴 

명령어의 조작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Lotus 1-2-3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특정기능

들이 위와 같은 메뉴명령어계층구조의 경로를 통해 선택 및 수행되어질 수 있다."

"여과"의 단계에서 Keeton판사는 먼저 명령어구조의 일정한 측면들이 기능적인 고려사항

(예컨대, 명령어의 사용빈도)들에 의하여 강제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적어도 수백개, 내지 수천개의 서로 다른 기능표현이 가능한 비기능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

될 수 있고 Lotus는 이러한 메뉴명령어구조들 중의 특정구조를 선택하여 Lotus 1-2-3에 

내장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eeton 판사가, 개인적으로 정의된 

매크로 내지 키조작순서(key stroke sequences)에 당해 표계산프로그램의 명령어구조가 

필연적으로 자체적으로 내장되게 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메뉴명령어구조가 저작권보호대상에

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Keeton 판사는 메뉴명

령어와 메뉴구조의 그러한 기능적인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융합(Merger)의 법리에 의해 

"Idea"로서 여과되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당해 메뉴명령어와, 메뉴구조는 그 메뉴명

령어와 메뉴구조의 기능과는 분리되는 표현적 측면-즉 단어의 선택과 메뉴에서의 그 단어

들의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Borland의 "Key Reader"에 관하여 Keeton 판사는 Borland가 그 Lotus 1-2-3의 매크로

를 사용하는 듯한 효과를 주는 가상메뉴(phantom menu)의 기능안에서 복제한 것은 Lotus 

1-2-3의 메뉴구조의 표현적 측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특히 

Keeton 판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Lotus 1-2-3의 메뉴구조와 조직의 사실상 동일한 복제가-Lotus 1-2-3의 당해 구조를 획

정하는 명령어의 첫글자나 기타의 표시를 이용함으로써-그 가상메뉴 안에 포함되어 있다. 

Borland의 제품이 Lotus의 프로그램코드나 실행중 이용자에게 직접 표시되는 메뉴구조와는 

다른 방식으로 코드나 메뉴구조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Borland에 의하여 복



제된 부분(메뉴구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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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표현)이 사실상 Lotus 1-2-3 프로그램의 메뉴구조의 상세한 표현부분과 사실상 동일

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3. 제1순회항소법원의 판결

제1순회항소법원은 Baker v. Selden사건의 판단이 여기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Borland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본 항소사건은 컴퓨터운영에 이용되는 명령어에 대한 Lotus사의 독점

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Altai사건에서 제시된 분석방법론의 중요성

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Altai사건의 분석방법론을 통하여, 하나의 컴

퓨터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코드의 비문언적 표현(non-literal expression)을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모색하였다. 법원은 그 다음 본 사건은 Borland가 Lotus의 

명령어구조를 고의적으로 문언적으로 복제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ltai사건의 분

석은 여기서 적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Keeton 판사의 판단을 뒤집고 Lotus의 명령어구조는 "조작의 방법(method of 

operation)"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물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법원은 모든 

"조작의 방법"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2조 (b)항

의 법문에 의존하였다. 법원은 Lotus의 명령어구조가 Lotus 1-2-3의 조작 및 통제의 수단

이고 이러한 명령어구조가 없다면 이용자는 Lotus 1-2-3의 수행기능을 접근, 통제 및 이용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명령어구조에서 "표현"을 확인한 Keeton 판사의 견

해를 배척하고 특정단어가 일정한 물건을 조작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경우 이것들은 "조작의 

방법"이 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제1순회항소법원은 Lotus 프

로그램의 메뉴명령어구조를 VCR의 버튼에 비유하여, VCR에 달린 조작버튼이 "어문저작물"

내지 VCR의 추상적 조작방법의 "표현"이라기보다 버튼 자체는 곧 VCR의 "조작방법"이라고 

가정하고, "Lotus의 명령어는 VCR의 버튼에 붙여진 레이블에 상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버

튼 자체, 즉 조작방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그들의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제1순회항소법원은 "법원으로서는 여전

히 특정표현이 저작권법 제102조 (b)항에 의하여 저작권보호로부터 배제되는 여러 범주들 

중 하나-예컨대, 조작의 방법 등-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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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일본에서의 컴퓨터화면 

일본에서는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나 저작권법 규정이 없다. 오직 인

터페이스가 보호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요소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거나 창작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인터페이스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까지 도달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동경고등법원은 1989년에 "프로그램은 

이를 표현하는 기호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그 체계(문법)도 엄격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작동



하여 보다 효과적인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시 명령의 조합이 필연적으로 유사해지

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고, 따라서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침해에 신중

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면서주47) 상당한 수준의 창작성기준을 제시한 이래로 

1992년에 다시 프로그램의 창작성 결여를 이유로 저작권법적 보호를 부인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EO System 프로그램은 "시판되는 여러 가지 응용프로그램 파일을 하

드디스크에 자동적으로 저장하여 메뉴방식으로 불러내는 등의 관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이고 

동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IBF 파일은 시판되는 응용 프로그램 등을 하드디스크

에 옮기기 위한 지시 및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파일인바, ① ID 행, ② 타이틀행, ③ 디바이

스행, ④ 구분표시행 1, ⑤ 명령행, ⑥ 구분표시행 2, ⑦ 편입 메시지행, ⑧ 편입순서행, ⑨ 

종료표시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은 가사 IBF 파일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이라

고 하더라도 편입대상인 응용 프로그램 등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IBF 파일은 단순

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각하하였다.

신청인의 항고에 대하여 동경고등법원은, EO System이 각 응용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에 심

어 주는 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IBF 파일은 MENU.EXE 프로그램에 읽혀져 편입된 정보(응

용 프로그램의 타이틀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컴퓨터에 대한 명

령의 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며, IBF 파일자체가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를 기능하게 함으로

써 응용 프로그램을 심어 주는 것도 아니라고 전제한 후, 따라서 IBF 파일의 기술내용은 당

해 EO System에 데이터로서 읽혀지는 단순히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고 저작권법상의 프로

그램이

[816] 

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주48) 요컨대 동경고등법원에 의하면 IBF파일이 프로

그램저작물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지만 설사 동 파일이 편입정보를 나열한 

어문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 및 배열에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

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동경고등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등 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이 단순히 독자적으로 창

작한다고 하는 것 이상의 기준이 법원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화면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게임화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종이면서도 상당한 예술적 측면을 내포한 다양한 음성과 

화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작물성이라거나 그 보호범위의 판단에 있어서 전통적인 저작물

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일본의 판결 가운데 게임화면의 주지성과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 주목된다. 즉, 스페이스 인베이더(space 

invader)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동경지방법원은 "텔레비전형 게임기의 수상기에 영사되

는 인베이더(invader) 등 영상 및 게임의 진행에 따라 그 영상이 변화되는 태양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상품표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게임 중 UFO의 배열 및 

변화의 형태, 출현상황 및 게임방법을 변형시켜 이를 시판하는 것은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기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주49) 

Ⅸ. 현행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나 성

문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터페이스의 저작물성이나 보호범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정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적용제외대상을 해

석함에 있어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적용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간접적인 판례로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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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기준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주50) 인터페이스의 창작성기준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

일 것이다.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에 관한 개념정의 규정과 함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소들도 상세히 규정해두고 있는바, 이 점에서 영미법과는 커다란 차이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동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주51) 이러한 적용제외에 관한 조항

을 둔 취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됨으로써 후속개발에 지

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이 "아이

디어, 절차, 공정, 체계, 운용방법, 개념, 원칙 및 발견행위"를 저작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주52) 프로그램보호에서의 특별한 적용제외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반하여 일본

의 저작권법은 우리 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주53) 프로그램언어·규약·해법은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dBASE와 동일한 명령어와 문법체계를 가지는 Clipper와 Foxbase 등은 dBASE의 저작권

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동일한 명령어를 컴퓨터에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표현 자체를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됨은 물론이다. 

인터페이스의 보호범위와 가장 밀접히 관련된 적용제외항목은 프로그램 규약일 것이다. 프

로그램규약은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또는 그 사용방법을 기술한 일종의 

사용설명서이다. 이에는, 규칙 또는 규약으로서 프로그램과 시스템분석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는 표준적인 규칙, 약어 그리고 개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약속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예컨대 Window SDK(Software Development 

Kit)), Protocol 등이 그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규약이 컴퓨터프

로그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단순히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을 재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표준화 및 경쟁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이라고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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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목적으로 위하여 인터페이스의 표현적 요소까지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인지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전술한 유럽공동체지침에서

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의미가 주어지지 못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독창적인 인터페이스

의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용제외 대상가운데 프로그램 규약이 메뉴화면을 비롯한 인터페이스 또는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 또는 그들의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백히 

하고주54) 또한 그에 상응한 규정으로 최소한 유럽공동체 지침에서와 같이 그러한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 내기 위하여 수행하는 역변환 등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

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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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Council Directive 91/250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rticle 

1(Object of protection).

1. 생략

2. 이 지침에 따른 보호는 어떠한 형태의 컴퓨터프로그램이든 당해 프로그램의 표현에만 적

용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비롯하여 컴퓨

터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는 이 지침하의 저작권 보호를 받

지 못한다.

3. 생략

주19) 

EC Council Directive 91/250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rticle 

5(Exceptions to the Restricted Acts)

1-2. 생략

3.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권자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프로그램을 적재(loading), 표시

(displaying), 실행 (running), 전송 혹은 저장(storing) 등의 행위를 통하여 당해 프로그램

의 기능을 조사, 연구 혹은 시험할 수 있다.

주20) 

Article 9(1), the EC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주21) 

EC Council Directive 91/250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Article 

6 (decompilation)

1. 독자적으로 창작될 컴퓨터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고, 그러한 정보획득에 있어서 제4조 (a) 및 (b)상의 코드에 복제 및 

그 형식(form)의 변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복제 및 변환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이러한 행위가 이용권자(licensee)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 기타의 제3자 



또는 이러한 제3자 또는 이용권자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받은 자에 의해서 실행

되는 경우; 또한

(b)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제(a)호에 언급된 자에게 미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한

(c) 이러한 행위가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한정되는 경

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득된 정보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

다.

(a) 독자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성 달성이라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b) 독자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성 달성이라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서 다는 사람들에게 당해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c)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해서 이용되거나 혹은 기타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3. 어문·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의 규정에 따라서, 본조의 규정은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

익을 해치거나 또는 저작권제에 의한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방법으로 이용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아니된다.

주22) 

Art. 6(2)(c), the EC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주23) 

Art, 6(1)(b), the EC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주24) 

미국의 Lotus Development Corp. v Paperback Software International Inc., 740 F 

Supp. 37 (D. Mass., 1990)사건에서 원피고의 프로그램코드 자체는 전혀 상이함에도 불구

하고 일련의 입력명령어가 동일하게 만들어 있음을 근거로 해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었는



데, 동일한 사건이 유럽공동체 지침에 의하여 다시 심리된다면 입력명령어의 동일성이 프로

그램의 호환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될 수 있을 것

이다.

주25)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면이 프로그램의 호환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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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3) 



Jeffrey R.Benson,“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Screen Displays,”72 Minnesota 

L. Rev. 1123(1988) at 1149; Alan S.Middleton,“A Thousand Clones: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in the 'Look and Feel' of Computer Programs,”63 Washington 

L.Rev.(1988) at 214.

주44) 

Michael Alan Dailey, "Apple v. Microsoft and Hewlett-Packard,"〔1990〕2 EIPR 67.

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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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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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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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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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 

우리 나라 대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제목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제3부 1977.7.12. 선고 77다90 판결). 

"20세기 미술의 모험"이라는 책 속에 미술분야에서의 중요사건을 문학, 음악, 영화, 과학, 

정치 등의 항목과 비교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한 연표가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

리 나라 대법원은 그 항목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연표에 소개된 사건과 사실 자체는 보호될 수 없는 것임을 밝혀 두고 

있다(대법원 제2부(타) 1993.1.21.자 92마1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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